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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력을 숨긴 중고자동차의 
매매계약 취소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2,100만대에 육박하고 차량의 교환주기가 짧아지면서 중고자동차(이하 ‘중고차’)를 

매매 또는 알선하는 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차 시장의 외형적 성장과는 달리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각종 소비자불만 및 피해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고차 성능 및 상태기록부의 

주요 장치 항목과 자기진단사항이 양호로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 차량의 성능과 상태가 다른 성능불량을 

들 수 있다. 최근 중대한 사고로 고액의 수리비가 들어간 자동차를 딜러가 매도하면서 사고사실을 숨기

고 판매한 사안에 대해 기망행위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하고 딜러에게 매매대금 반환의무를 

인정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2015가단242798)을 소개한다. 

중대한 사고 및 수리 이력을 숨긴 중고차 매매  

중고차 딜러 K는 중고차 거래 인터넷사이트에 한 중고차량 매물을 등록하면서 매매대금 3천 7백여만 

원, 무사고 차량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소비자 L은 게시물을 보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해당 차량은 

경미한 사고로 휀다 판금 수리를 한 외에는 무사고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중

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 받았다. 이후 차량에 관한 4천여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차

량의 등록명의를 이전 받고 차량을 인도받았다. 하지만 얼마 후 차량에 문제가 생겨 성능검사를 의뢰하

였는데 중대한 사고로 보험회사에 의해 전손처리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L은 K를 상대로 경미

한 사고를 제외하면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하도록 기망하여 차량을 매수하게 하였다며 매매계약을 취소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매매대금 반환의 소를 제기했다.  

기망행위로 매매계약 취소, 딜러의 매매대금 반환할 의무 인정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K는 차량이 수리비 4천만 원에 달하는 중대한 사고로 보험회사에 의하여 

전손처리되어 제3자에 매각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L에게는 경미한 사고로 

휀다 판금 수리를 한 이외에는 무사고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중고자동차성능상

태점검기록부가 잘못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 역시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L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전

손이력의 뜻을 알지 못하였고 경미한 사고를 제외하면 무사고라는 피고의 설명을 믿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K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L에게 차량에 중대한 사고가 있었던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경미한 사고를 제외하면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하도록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게 한 사실이 인

정된다. 따라서 L이 K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L의 준비서면이 

그 무렵 K에게 송달됨으로써 매매계약은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K는 L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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